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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, 공수처법 위헌여부 살핀다…

심판 회부 법무뉴스

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

한 법률(공수처법)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

두고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나섰다.

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미래통합당 

강석진 의원이 “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

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반한다.”

며 대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근 심판에 

회부하기로 결정했다.

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 사

전심사 절차를 거친다.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

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

다. 이번 결정으로 야당 측의 공수처법 관련 

헌법소원은 최소한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.

앞서 지난 2월 보수 변호사 단체 ‘한반도 인

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변)’도 공수

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. 하지만 

헌재는 청구인이 해당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

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받아

들이지 않았다.

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가 공수처법과 직접

적 관련성이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청구인 

만큼 최소한 심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

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.

헌법재판소 관계자는 “해당 사건이 전원 재

판부에 회부된 것은 맞다.”면서 “하지만 전원 

재판부에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다시 내릴 수

도 있는 만큼, 현 상황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

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.”고 설명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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